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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일본▐  

 

개정회사법 시행 
 

「회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2015년 5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은 

2014년 6월 20일 성립, 동월 27일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법으로 인한 개정 사항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주된 개정 사항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배경 

 

회사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글로벌화 속에서 이사

에 대한 감독에 있어 코포레이트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모자

회사에 관한 규율 정비의 필요성이 회사법 제정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및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의 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

하여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신뢰가 높아지고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며 더 나아가 일본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코포레이트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개정 

 

(1) 사외이사기능의 활용 

 

① 감사등위원회 설치 회사제도의 창설 

 

현행법에 있는 감사회 설치회사 및 위원회 설치회사(개정 후 명칭은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에 

추가하여 감사등 위원회 설치회사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그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등 위원회가 감사를 맡아 업무집행자를 포함한 이사 인사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진술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를 창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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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외이사 등의 요건 엄격화 

 

주식회사 또는 자회사 업무집행자에 추가하여 모회사 업무집행자 등 및 형제회사의 업무집행자 

등과 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계열관계에 있는 자도 그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등에 의한 업무집행자에 대한 감독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③ 사외이사를 둘 수 없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상장회사 등의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함으로써 사외이사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회계감사인 독립성 강화 

 

회계감사인 선해임 등에 관한 의안 내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이사 또는 이사회로부

터 감사 또는 감사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 정비를 위한 개정 

 

(1) 다중대표소송제도 창설 

 

완전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하에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그 완전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중대표소송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 

 

(2) 조직재편 금지청구제도 확충 

 

합병 등의 조직재편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는 일정 요건하에 조직재편 금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사해적 회사분할로 인하여 해를 끼친 채권자의 보호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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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적 회사분할(분할회사가 승계회사에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승계채권자)와 당

해 청구를 할 수 없는 채권자(잔존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승계회사에 우량사업 또는 자

산을 승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잔존채권자 보호를 직접적이고 

간명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분할회사가 잔존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회사분할을 한 

경우 잔존채권자는 승계회사 등에 대하여 승계한 재산의 가격을 한도로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뉴스레터 47호 

 

 

민법개정안 각의결정 
 

일본정부는 3월 31일 계약규칙을 정하는 채권관계규정(채권법)의 민법개정안을 각의결정하였습니다.  

금전임차 등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5%에

서 3%로 인하하는 등 이외에 음식대와 진찰료 등의 내용으로 각각 있었던 지급시효를 5년으로 통

일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닛케이신문 – 債権法の民法改正案を閣議決定「法定利率」下げなど (2015. 3. 31.) 

 

 

2015년도 세제 개정법 성립 
 

2015년도 세제 개정의 관련법이 3월 31일 국회에서 성립 되었습니다.  소비세 재증세의 연기가 정

식으로 결정된 것 외에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기사] 

 닛케이신문 – 景気に配慮、改革先送り 15年度税制改正法が成立 (2015. 4. 1.) 

http://www.moj.go.jp/KANBOU/KOHOSHI/no47/2.html#report02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30H54_R30C15A3EAF000/
http://www.nikkei.com/article/DGXKASDF31H17_R30C15A3EE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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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규제개혁 3가지 법안 각의결정 
 

일본정부는 4월 3일 각의에서 아베신조수상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3

가지 법안을 결정 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협법개정안, 고용규제 완화의 근무형

태 개혁인 노동기준법개정안, 보육시설 개설이 쉬워지는 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입니다. 

 

[관련 기사] 

 岩盤規制改革、３法案を閣議決定 農協・雇用・特区 (2015. 4. 3.)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02H57_T00C15A4MM0000/

